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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  고 2013. 12. 18.

주 문

원심 결  한다. 

1심 결  취소하고, 사건  울 앙지 법원 합 부에 송한다. 

이 유

  상고이 를 살펴본다. 

  1. 민사소송법 259조에  복  소 를 지하는 취지는, 이미 법원에 계속

어 있는 사건에 하여 다시 소를 하는 것  소송 도  남용  이를 허용하

면 상  당사자에게 이  소  부담  지우고 심리가 복 어 소송경 에 하므

 그러한 불합리를 피하고 결  모 ․  지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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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런데 채 자  3채 자에 한 채권 등에 하여 압류  추심명 이 있

면 민사집행법 238조, 249조 1항에 라 압류  추심명   압류채권자

(이하 ‘압류채권자’라고만 한다)만이 3채 자를 상  압류  채권  이행  청구하

는 소를 할  있고, 채 자는 압류  추심명 이 있는 채권에 하여 3채 자

를 상  이행  소를 할 당사자 격  상실하므 , 압류  추심명 이 있는 채

권에 하여 채 자가 한 이행  소는 부 법한 소  본안에 하여 심리․ 단

할 필요 없이 각하하여야 하고( 법원 2000. 4. 11. 고 99다23888 결, 법원 

2008. 9. 25. 고 2007다60417 결 등 참조), 이러한 사  직권조사사항  당

사자  주장이 없 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  조사하여 단하여야 한다( 법원 

2004. 3. 26. 고 2001다51510 결, 법원 2010. 2. 25. 고 2009다85717 결 등 

참조). 

  라  채 자가 3채 자를 상  한 이행  소가 이미 법원에 계속 어 있

는 상태에  압류채권자가 3채 자를 상  한 추심  소  본안에 하여 심

리․ 단한다고 하여, 3채 자에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이  소  부담  지우고 

본안 심리가 복 어 당사자  법원  소송경 에 한다거나 결  모 ․  

험이 크다고 볼  없다. 

  히  압류채권자가 3채 자를 상  한 추심  소를 복  소 에 해당

한다는 이  각하한 다  당사자 격이 없는 채 자  이행  소가 각하 를 

다  다시 압류채권자  하여  추심  소를 하도  하는 것이 소송경 에 할 

뿐 아니라, 이는 압류  추심명 이 있는 에 민사집행법 238조, 249조 1항과 

앞  본 법원 에 하여 압류채권자에게 보장 는 추심  소를 할  있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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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  행사  그에 한 실체 단   그 압류  추심명 에 하여 지 는 

채 자  이행  소를 이  거부하는 이어  부당하다고 하지 않   없다. 

  한편 압류채권자는 채 자가 3채 자를 상  한 이행  소에 민사소송법 

81조, 79조에 라 참가할 도 있 나, 채 자  이행  소가 상고심에 계속 인 

경우에는 승계인  소송참가가 허용 지 아니하므  압류채권자  소송참가가 언 나 

가능하지는 않 며, 압류채권자가 채 자가 한 이행  소에 참가할 가 있는 

것도 아니다. 

  그러므  채 자가 3채 자를 상  한 이행  소가 법원에 계속 어 있는 

경우에도 압류채권자는 3채 자를 상  압류  채권  이행  청구하는 추심  소

를 할  있고, 3채 자를 상  압류채권자가 한 추심  소는 채 자가 

한 이행  소에 한 계에  민사소송법 259조가 지하는 복  소 에 

해당하지 않는다고 이 타당하다. 

  2. 가. 원심이 인용한 1심 결 이  에 하면, ①　　　 소외인이 2010. 11. 10. 

피고를 상  울남부지 법원 2010가합23129 , 자신  주식회사 알투엔건 (이

하 ‘알투엔건 ’이라고 한다) 부  아 트를 분양 고 알투엔건 에 계약 과 도

 2억 4,760만 원  납부하 는데  아 트 신축공사가 단 는 보증사고가 생

하 므  피고는 알투엔건 과 체결한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른 이행보증  

 2억 4,760만 원  그에 한 지연손해  지 할 가 있다고 주장하여 이

행  청구  소를 하 고, 2011. 5. 24. 소외인  청구를 부 인용하는 1심 결

이 고 었 나, 피고  항소  재 울고등법원 2011나47321  항소심에 계속 

인 사실, ② 원고는 소외인에 한 울 앙지 법원 2010가단432560 구상 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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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에 하여 창원지 법원 2011타채10363  소외인  채 자, 피고를 

3채 자  하는 채권압류  추심명  신청하여 2011. 7. 6. 소외인이  이행  

청구  소에  피고를 상  지  구하고 있는 채권  일부인 ‘피고  주택분양보

증계약에 라 소외인이 피고에 하여 가지는 계약   도  채권  

121,593,944원에 달할 지  액’에 하여 가압류를 본압류  이 하는 채권압류 

 추심명 (이하 ‘이 사건 추심명 ’이라고 한다)  고, 2011. 7. 8. 이 사건 추심명

이 피고에게 송달  사실, ③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  근거  2011. 11. 25. 3

채 자인 피고를 상  1심법원에 추심  소인 이 사건 소를 한 사실  알  

있다. 

  나. 원심   같  사실 계를 , 소외인이 피고를 상  한  이

행  청구  소  이 사건 추심명 이 있는 부분에 하여는 소외인이 당사자 격  

상실하여 그 부분  소가 부 법하다고 하 라도, 소인  이행  청구  소가 

법원에 계속 어 있는 이상 압류채권자인 원고가 한 후소인 이 사건 소는 복  

소  지에 어 부 법하다고 단하여, 같  취지  이 사건 소를 각하한 

1심 결  그  지하 다. 

  다. 그러나 앞  본 법리에 하면, 압류채권자인 원고가 한 이 사건 소는 민사

소송법 259조에  지하는 복  소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, 이  달

리 단한 원심 결에는 추심  소  복  소  지에 한 법리를 해하여 

결에 향  미  잘못이 있다. 

  3. 그러므  원심 결  하 , 이 사건  이 법원이 직  재 하 에 충분하므  

자 하  하는 , 1심 결 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418조 본  규 에 라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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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  다시 심리․ 단하게 하  하여 1심법원에 송하  하여 주 과 같이 

결한다. 이 결에는 법  신 철, 법  민일 , 법  이인복  견이 있는 

외에는 여 법  견이 일 었다. 

  4. 법  신 철, 법  민일 , 법  이인복  견  다 과 같다. 

  다 견  채 자가 3채 자를 상  이행  소를 하여 그 사건이 법원에 

계속 어 있는 상태에  압류채권자가 3채 자를 상  한 추심  소가 민사소

송법 259조에  지하는 복  소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. 그러나 이러한 

다 견에는 다 과 같  이 에  찬 할  없다. 

  가. 민사소송법 259조가 규 하는 복  소  지는 소송  계속  인하

여 당연히 생하는 소  효과이다. 그러므   이미 법원에 계속 어 있는 소

( 소)가 소송요건  갖추지 못한 부 법한 소라고 하 라도 취하․각하 등에 하여 

소송 계속이 소멸하지 않는 한 그 소송 계속 에 다시  소(후소)는 복  소

 지에 는 부 법한 소  각하를 면할  없다( 법원 1998. 2. 27. 

고 97다45532 결 참조). 

  이러한 복  소  지 원  소  후소가 동일한 사건인 경우에 용

다. 그런데 채권에 한 압류  추심명 이 면 압류채권자가 3채 자를 상

 압류  채권  이행  청구하는 소를 할  있고 채 자는 그 채권에 하여 

3채 자를 상  이행  소를 할 당사자 격  상실하지만, 압류  추심명

 어 지나 압류채권자에게 채 자  3채 자에 한 채권  추심할 권능만  부

여하는 것일 뿐 채 자가 3채 자에 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 거

나 귀속 는 것  아니다( 법원 2010. 12. 23. 고 2010다56067 결 참조). 라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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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 자가 3채 자를 상   한 이행  소  압류채권자가 3채 자를 상

 나 에 한 추심  소는 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  동일한 사건

 후소는 복  소에 해당한다.  

  한편 채권자가 민법 404조 1항에 라 채 자를 하여 3채 자를 상  

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어 있는 상태에  채 자가 3채 자를 상  동일한 

소송 에 하여 소를 한 경우, 또는 이   채 자가 3채 자를 상  

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인데 채 자 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 에 하여 채권자

소송  한 경우, 나아가 채권자 소송이 법원에 계속 어 있는 상태에  같

 채 자 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 에 하여 채권자 소송  한 경우에 

시간  나 에 법원에 계속  소송  모  민사소송법 259조  복  소  

지 원 에 하여  부 법한 소  각하를 면할  없고( 법원 1974. 1. 29. 

고 73다351 결, 법원 1981. 7. 7. 고 80다2751 결, 법원 1988. 9. 27. 고 

87다카1618 결 등 참조), 이러한 경우  소가 소송요건  갖추지 못하여 부

법하다고 하 라도 그 소송이 계속 인 한 후소는 복  소  지 원 에 

어 각하를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 법원  이다(  법원 97다45532 결 참

조). 

  그 다면 압류채권자가 3채 자를 상  추심  소를 하는 것과 채권자가 민

법 404조 1항에 라 채 자를 하여 3채 자를 상  이행  소를 하

는 것  채권자가 3채 자를 상  채 자  권리를 행사한다는 에  다를  없

는데,  같   법리가 독 채 자가 3채 자를 상  이행  소를 

하여 사건이 법원에 계속 어 있는 상태에  압류채권자가 3채 자를 상  추심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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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를 한 경우에는 용 지 않는다고 할 이 가 없다. 

  나. 다 견 , 압류채권자가 3채 자를 상  한 추심  소가 이미 채 자

가 3채 자를 상  한 이행  소에 한 계에  복  소  지에 

다는 이  압류채권자  추심  소를 각하한 다 , 당사자 격이 없는 채 자  

이행  소가 각하 를 다  다시 압류채권자  하여  추심  소를 하도

 하는 것  소송경 에 한다고 한다. 

  그러나 압류채권자에게는 채 자가 3채 자를 상  한 이행  소에 민사소

송법 81조, 79조에 라 참가할  있는 이 열  있 므 , 굳이 민사소송법이 

명  규 하고 있는 본 법리인 복  소  지 원  깨뜨리면 지 압

류채권자에게 채 자가 한 이행  소  별도  추심  소를 하는 것  허용할 

것  아니다. 다만 다 견이 지 하듯이 채 자가 3채 자를 상  한 이행

 소가 상고심에 계속  채권에 한 압류  추심명   경우에는 압류채권자

가 상고심에  승계인  소송참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나, 이 에도 상고심  압

류  추심명  인하여 채 자가 당사자 격  상실한 사  직권  조사하여 

압류  추심명 이 내 진 부분  소를 하여야 하므 ( 법원 2004. 3. 26. 고 

2001다51510 결 등 참조), 압류채권자는 그 송심에  승계인  소송참가

를 하면 다. 

  나아가 이 사건  경우만 보 라도 알  있듯이, 이미 채 자가 한 이행  소

가 계속 인데 그 계속 에 압류  추심명   채권자가  소에 참가하지 않

고 별도  추심  소를 하는 것  허용하는 것  3채 자에게 이  소  부담

 지우는 결과가 어 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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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. 원심 결 이 에 하면, 원심 , 원고  다 과 같  주장, 즉 채권에 한 압류 

 추심명 이 면 3채 자에 한 이행  소는 압류채권자만이 할  있

고, 채 자는 압류  채권에 하여 이행  소를 할 당사자 격  상실하므 , 이 

사건 추심명 이 피고에게 송달  이상 채 자인 소외인이 3채 자인 피고를 상  

한 이행  청구  소는 원고 격이 없는 사람이 한 부 법한 소이고,  

이행  청구  소가 이 사건 소보다  었다고 하 라도 압류채권자인 원

고가 한 이 사건 소는 복  소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하여, 소인 

 이행  청구  소가 원고 격이 없는 사람이 한 부 법한 소라고 하 라도 

그 소가 계속 어 있는 이상 후소인 이 사건 소는 여 히 복  소  지 원

에 어 부 법하다는 이  원고   주장  척하 다. 

  앞  본 법리에 추어 볼  원심   같  단  당하고, 거 에 추심  소

 당사자 격 또는 복  소  지에 한 법리를 해한 잘못이 없다.

  그리고 나 지 상고이  주장  모  이 사건 소가 법함   하는 것이어

, 이 사건 소가 복  소 에 해당하여 부 법한 이상 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

아들일  없다.  

  그러므  이 사건 상고는 각하는 것이 다. 

  라. 이상과 같  이  다 견에 찬 할  없  힌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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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 장      법원장 양승태

            법 양창

            법 신 철

주  심      법 민일

            법 이인복

            법 이상훈

            법 병

            법 용

            법 보

            법 고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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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법 창

            법   신

            법 소


